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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. 6. 1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 제출일자 년 월 일. : 2009 5 21

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. :

다 회부일자 년 월 일. : 2009 5 26

라 상정일자 제 회 임시회 제 차 위원회 년 월 일 상정 의결. : 145 1 (2009 5 27 )

의2. 提案說明 要旨 제안 설명자 주차문화과장 김광태( : )

가 개 정 이 유.

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518❍ ․ ․

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,

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

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,

함.

나 주 요 내 용.

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❍

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함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 가목.( 1 6 )
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민주유공자가 우리518 4 2 518「 」❍ ․ ․

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분의 을 할인함 안 별표 의 비고100 80 ( 1

제 호 라목6 )



- 2 -

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6 2「 」❍

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인 회에 한하여1 1 2,000

원까지 할인할 수 있음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( 1 14 )

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19 1「 」❍

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

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분의 을90 100 30

할인할 수 있음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( 1 15 )

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분의 을 할100 20❍

인할 수 있음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( 1 16 )

의 이남식3. ( : )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

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민주유공자와 투표를518❍ ․

마친 선거인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,ㆍ

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

그 내용을 보면,

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❍

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 하였으며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 가목( 1 6 )

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에 따른 민주유공자가 우리518 4 2 518「 」❍ ․ ․

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분의 을 할인하도록 하였고 안 별100 80 (

표 의 비고 제 호 라목1 6 )

공직선거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6 2「 」❍

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인 회에 한하여1 1 2,000

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.( 1 14 )

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재래시장19 1「 」❍

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

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분의90 1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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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30 ( 1 15 )

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분의 을 할100 20❍

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의 비고 제 호.( 1 16 )

이상과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 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,❍

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

조치라고 사료됨.

4. :審査結課 原案可決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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